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10.>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제9조의6 관련)

1.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

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

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

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

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

일한 종목으로 본다.

2.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

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

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

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

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

시하는 종목
비고: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

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우보드, 아

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

는 종목

비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

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

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

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

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

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

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5.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

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

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

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



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

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